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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최근 신설된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의2에 따라 ‘이산가족의 날’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

하고,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여 남북교류협력

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

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

고,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.(안

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

가. 관계법령 :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






